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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감사실시 개요

1. 감사배경 및 목적

아산시와 괴산군은 2007년 이후 감사원의 기관운영감사를 받은 적이 없다. 이에 따라

기관운영 전반을점검하여 행정의 적법성을 확보하고예산운영의 효율성과건전성을제고할

필요성이있어 감사주기 등을 고려하여 2018년 연간감사계획에 반영하고 이번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다.

2. 감사중점 및 대상

이번 감사에서는 인사, 인허가, 계약 등 주요 취약 분야를 중심으로기관운영의 적정

여부를 점검하였다.이를 위해아산시와괴산군본청및그소속기관을대상으로2015년1월

부터2018년3월까지 수행한 기관운영업무 전반을 감사하였다.

3. 감사실시 과정

실지감사에 앞서 기존의 감사결과, 언론보도, 민원사항 등 관련 자료를 수집․분석

하였으며, 이후 예비조사(2018. 1. 31.~2. 6.)를 거쳐 2018. 2. 26.부터 같은 해 3. 16.까지

감사인원 11명을 투입하여 실지감사를 실시하였다.

4. 감사결과 처리

감사결과 위법․부당사항 등과 관련하여 2018. 3. 15.과 3. 16. 각각 아산시 부시장과

괴산군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감사마감회의를 실시하였고, 감사원의 내부 검토를

거쳐 2018. 7. 12. 감사위원회의의 의결로 감사결과를 최종 확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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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감사대상기관 현황1)

□ 일반 현황(’17년 말 기준)

(단위: 명,㎢)

아산시 괴산군

인구 면적 행정구역 인구 면적 행정구역

311, 453 542 2읍 9면 6동 39,054 842 1읍 10면

자료: 아산시 및 괴산군 제출자료

□ 정·현원 현황(’18년 1월 말 기준)

(단위: 명)

기관명
총원 본청 (의회 포함 ) 직속기관 , 사업소 등

정원 현원 차이 정원 현원 차이 정원 현원 차이

아산시 1,281 1 ,250 △31 717 710 △7 564 540 △24

괴산군 642 621 △21 313 298 △15 329 323 △6

자료: 아산시 및 괴산군 제출자료

□ 재정 현황(세입·세출예산 기준)

(단위: 억 원)

기관명 연도 합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아산시
2017 8,595 7,413 1,182

2018 9,713 8,427 1,286

괴산군
2017 3,275 2,911 364

2018 3,462 3,075 387

자료: 아산시 및 괴산군 제출자료

□ 채무 현황(괴산군은 최근 3년간 채무 없음)

(단위: 억 원)

기관명 2015년 2016년(A) 2017년(B) 증감 (B-A)

아산시 919 849 678 △171

자료: 아산시 제출자료

1) 감사대상기관현황 부분은 감사결과 지적된 문제점의 종합적 이해를 돕기 위해 감사대상 업무의 현황을 기술한 것으로

감사대상기관이 제출한 자료를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현장조사 등 감사의방법으로 검증한 내용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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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감사결과

1. 감사결과 총괄

감사결과 총 11건의 위법·부당 및 제도개선 사항 등이 확인되었다.

(단위: 건, 명, 백만 원)

구분 합계 주의 통보 현지조치(금액)

건수 11 5 1 5(474)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및 제도개선 사항 등에 대하여 아산시와 괴산군에

총 11건의 감사결과를 처분요구하거나 통보하였다.

2. 처분요구와 통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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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사 원
주의요구 및 통보

제 목 위법건축물에 대한 정기실태조사 및 사후관리 부적정

소 관 기 관 아산시

조 치 기 관 아산시

내 용

1. 업무 개요

아산시는 ｢건축법｣ 제78조 제4항, 제79조, 제80조, 제1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등의 규정에 따라 무단 증축 등으로 관계 법령 등에 위반된 건축물에

대한 실태조사와 그 결과에 따른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고발 등 사후관리

업무를 하고 있다.

2. 관계법령(판단 기준)

｢건축법｣ 제7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정기적으로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 등 법령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축물(이하 “위법건축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한 후 시정조치를

위한 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다.

최근 항공사진 기술의 발달로 서울특별시2) 등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위법건축물

2) 서울특별시는 2000년 이전부터 매년 항공사진을 촬영하여 이를 분석하고 있으며 항공사진 판독결과를 근거로
변형이 있는 건축물을 추출하여 매년 각 자치구에 통보를 하고 각 자치구는 위법건축물에 대한 정기실태조사

정비계획 수립 시 이를 활용하여 현장조사 실시. 인천·대전·광주광역시, 경기도 등도 항공사진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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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 등에 항공사진을 활용하고 있으며 충청남도의 경우에도 2010년부터 국토지리

정보원에서 2년 주기로 촬영한항공사진을 제공받아충청남도행정망에서 조회할수있도록

하는 한편 ‘충청남도 공간정보포털’을 통해 항공사진 조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아산시는 위법건축물 정비계획을 수립하면서 항공사진 등을 적극 활용

하여 실태조사 계획을 수립하는 등 업무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한편 ｢건축법｣ 제11조, 제14조, 제79조, 제80조, 제110조 제1호 및 제111조제1호

등의 규정에 따르면 건축물을 건축 또는 증축하려는 자는 시장 등의 허가를 받거나

시장 등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고, 시장·군수 등은 이를 위반한 건축주 등3)에게 시정명령을

하고, 건축주 등이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으며,

해당 건축주 등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건축법｣ 제108조와 제110조 등의 규정에 따르면 ｢건축법｣ 제55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의 규정에서 정한 용도지역의 건폐율

기준을 위반한 건축물의 건축주 등은 각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가. 기존 건축물에 대한 정기실태조사 미흡

그런데 아산시는 매년 위법건축물 실태조사를 위한 정비계획4)을 수립하면서

건축물대장과 항공사진 등을 활용하여 기존 건축물이 포함된 실태조사 계획을 수립

하지 않고 당해연도 사용승인을 받기 위해 점검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에 한하여 위법

3) ｢건축법｣ 제79조에 따르면 건축물의 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말함

4) 충청남도는 매년 관하 시·군에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계획에 포함하여 위법건축물 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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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실태조사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기존 건축물에 대해서는 민원제보, 타 부서

로부터의 통보, 언론보도 등으로 위법사항이 제기된 경우에만 수시로 점검5)을 하고

있다.

이에 감사원 감사기간(2018. 2. 26.～3. 16.) 중 위법사항이 제기되지 않은 건축물

로서 면적 1,000㎡ 이상(1㎡당 공시지가 20만 원 이상), 지목이 창고용지인 60필지를

대상으로 건축물대장과 항공사진 등을 활용하여 무단 증축 등 건축법령 위반 여부를

점검하였다.

그 결과 ○○주식회사는 관내 ○면 외 1필지에 소유하고 있는 창고(2,129.09㎡, 2013.

7. 22. 사용승인)에 대해 2014년 이후 359㎡만큼 무단 증축하여 2018년 2월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는 등 [별표 1] “무단 증축 등 위법건축물 명세”와 같이 11명의 건축주

가 25필지에 창고를 무단으로 증축(3,027.41㎡)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주식회사

가 무단 증축한 위 창고의 경우 건폐율이 당초 39.60%에서 46.27%로 늘어나 계획관

리지역의 건폐율 40%를 초과하는 등 7필지의 창고는 무단 증축으로 인해 용도지역

내 건폐율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아산시는 이러한 사실을 파악하지 못하여 관계 법령에 따른 시정명령 등

적정한 조치를 하지 않고 있었다.

나. 이행강제금 미부과 등 사후관리 부적정

아산시는 A가 관내 □동의 주택을 무단 증축(97.5㎡)하여 ｢건축법｣ 제11조의 규

정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2017. 7. 28.)한 후 2017. 7. 28. 및 같은 해 9. 11. 2회에

5) 사용승인 점검대상 건축물을 대상으로 특별단속반을운영하고, 민원제보 등을 확인하기위한 상설단속반을운영하고

있으며, 그 외 부정기적으로유관부서 합동점검 등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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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쳐 원상복구 등 시정명령6)하였으나, A가 2차 시정기간 만료일(2017. 10. 9.)로부

터 4개월이 지난 2018년 2월 현재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데도 이행

강제금(5,244,000원7) 상당)을 부과하지 않고 있는 등 [별표 2] “위법건축물에 대한 이

행강제금 미부과 명세”와 같이 2015년 이후 2차 시정기간 만료일로부터 최대 1년 5개

월이 지난 2018년 2월 현재까지 27건8)의 위법건축물 건축주 등에게 이행강제금 계

132,193,000원 상당을 부과․징수하지 않고 있다.

관계기관 의견 아산시는 위법건축물 정기실태조사 및 사후관리와 관련하여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매년 정기적으로 건축법령 등에 적합하지 않은 건축물에 대한

실태조사 업무와 이행강제금 부과업무를 철저히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한편,

관내 계 38건([별표 1]에 기재된계 11건, [별표2]에 기재된계 27건)의 위법건축물에 대하여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조치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아산시장은

① 위법건축물 정비계획을 수립하면서 기존 건축물에 대해서는 민원제보 등 위법

건축물 신고가 없더라도 건축물대장과 항공사진 등을 활용하여 실태조사 계획을

6) 적발 시 무단 증축 면적은 97.5㎡이었으나, 시정명령 기간 중 일부 철거하여 62.1㎡로 변경

7) ｢건축법｣ 제79조, 제80조 및 ｢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의2, 제115조의3의 규정에 따라 건축물이 제55조와

제56조에 따른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된 경우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된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의 범위에서 위반 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그 외의 위반

건축물인 경우 「지방세법」에 따라 그 건축물에 적용되는 시가표준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위반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어 위 규정에 따라 산정한 추정액임

8) 위법건축물 점검배경: 진정민원 20건, 아산시 합동점검 4건, 소방서 통보 2건, 언론보도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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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립하는 등 기존 건축물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별표 1] 및

[별표 2]에 기재된 계 38건의 위법건축물 건축주 등에게｢건축법｣ 제79조 및 제80조 등의

규정에 따른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적정한 조치를 하는 한편(통보),

② 앞으로 시정명령을 미이행한 위법건축물 건축주 등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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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무단 증축 등 위법건축물 명세
(단위: 원)

연번

건축법위반현황 위반시기1),

위반법규2) 및

벌칙규정3)4)5)

시정명령미이행시

이행강제금

부과예정액시·군 위반자 소재지 위반내용

합계 25필지, 무단 증축 면적 계3,027.41㎡ 304,750,000

1

아산시

-(주) -외 5필지

5개 동1층창고
396㎡ 무단 증축

2007년경,

건축법제11조
(건축허가)위반,

건축법제108조(벌칙)

27,264,000

무단 증축으로 건폐율이

15.71%에서 35.77%로 변경되어
생산녹지지역 건폐율 20%를초과

건축법제55조(건폐율)위반,

건축법제108조(벌칙)
-

2 - - 1개 동 1층 창고 12㎡ 무단 증축

2007년경,

건축법제14조
(건축신고)위반,

건축법제111조(벌칙)

550,000

3
-

외 1명
-외 3필지

5개 동1층창고 967㎡ 무단 증축

1999년경,

건축법제14조

(건축신고)위반,

건축법제111조(벌칙)

54,459,000

무단 증축으로 건폐율이
11.11%에서 67.14%로 변경되어

생산녹지지역 건폐율 20%를초과

건축법제55조(건폐율)위반,
건축법제108조(벌칙)

-

4 - △면- 1개 동 1층 창고 4㎡ 무단 증축

2017년경,

건축법제14조

(건축신고)위반,

건축법제111조(벌칙)

290,000

5 - △면 -외 2필지 1개 동 1층 창고 54㎡ 무단 증축

2017년경,

건축법제14조
(건축신고)위반,

건축법제111조(벌칙)

4,698,000

6 - △면 - 외 1필지

4개 동1층창고 422㎡ 무단 신축

2016년경,

건축법제11조

(건축허가)위반,

건축법제110조(벌칙)

29,363,000

무단 신축으로 건폐율이 26.5%이 되어
농림지역 건폐율 20%를 초과

건축법제55조(건폐율)위반,
건축법제110조(벌칙)

-

7 ○○㈜ ○면 -외 1필지

1개동 1층 창고 359.00㎡ 무단 증축

2014년경,

건축법제11조

(건축허가)위반,

건축법제110조(벌칙)

70,701,000

무단 증축으로 건폐율이

39.60%에서 46.27%로 변경되어
계획관리지역 건폐율 40%를초과

건축법제55조(건폐율)위반,

건축법제110조(벌칙)
-

8 - ○면- 1개동 1층 창고 132.00㎡ 무단 증축

2013년경,

건축법제11조
(건축허가)위반,

건축법제110조(벌칙)

14,01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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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건축법위반 현황 위반시기1),

위반법규2) 및

벌칙규정3)4)5)

시정명령미이행시

이행강제금

부과예정액시·군 위반자 소재지 위반내용

9

아산시

- ○면-

4개동 1층 창고 149.41㎡무단 증축

2014년경,

건축법제14조

(건축신고)위반,

건축법제111조(벌칙)

6.383.000

무단 증축으로 건폐율이

30.47%에서 44.37%로 변경되어

농림지역 건폐율 20%를 초과6)

건축법제55조(건폐율)위반,

건축법제110조(벌칙)
-

10 - ○면-

2개 동1층창고 47.40㎡ 무단 증축

2011년경,

건축법제11조

(건축허가)위반,

건축법제110조(벌칙)

3,036,000

무단 증축으로 건폐율이

26.63%에서 29.92%로 변경되어

농림지역 건폐율 20%를 초과6)

건축법제55조(건폐율)위반,

건축법제110조(벌칙)
-

11 - -외 2필지

1개동 1층 창고 484.60㎡무단 증축

2006년경,

건축법제11조

(건축허가)위반,

건축법제110조(벌칙)

93,988,000

무단 증축으로 건폐율이

57.34%에서 59.43%로 변경되어

계획관리지역 건폐율 40%를초과7)

건축법제55조(건폐율)위반,

건축법제110조(벌칙)
-

주: 1. 여러 차례 위반한 경우 최근 위반시기를 기준으로작성

2. ｢건축법｣ 제108조(벌칙):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의 벌금

3. ｢건축법｣ 제110조(벌칙):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4. ｢건축법｣ 제111조(벌칙):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1조(벌칙):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벌금

6. 신축 당시에는「아산시도시계획조례」제55조에 따라 건폐율 완화적용(60%)으로 건폐율위반이아니었으나 증축한

부분에 대해서는 완화적용 제외 대상으로 건폐율 위반

7. 신축 당시에는농림지역이었고, 2003.1. 1.이전에는｢건축법｣제47조에 따라 비도시지역건폐율은60%까지 적용 가능

자료: 아산시 제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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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위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미부과 명세
(단위: 원)

연번
허가

권자

｢건축법｣ 위반현황 시정명령현황
이행강제금

미부과금액

(추정)

위반자

건축물소재지 위반내용
1차시정명령

(시정기한)

2차시정명령

(시정기한)
적발일

(위반시기)

합계 48필지, 위반면적 4,000.58㎡(무단 증축 2,399.83㎡, 기타 1,600.75㎡) 132,193,000

1

아산시

-

-
일반음식점 52.45㎡

무단 증축

2016. 6. 28.

(2016. 7. 30.)

2016. 8. 10.

(2016. 9. 1.)
6,579,0002016. 6. 28.

(2008년경)

2

-

□동 -외 1필지
소매점 44.5㎡

무단 증축

2016. 12. 27.

(2017. 1. 30.)

2017. 2. 6.

(2017. 3. 2.)
303,0002016. 12. 27.

(1991년경)

3

-

-외 3필지

사찰 338㎡
무단 증축,

임시창고 111㎡

무단 축조

2017. 8. 17.

(2017. 9. 20.)

2017. 9. 29.

(2017. 10. 23.)
46,157,000

2017. 8. 17.

(2009년경)

4

-

-외 5필지
단독주택 155㎡

무단 신축

2017. 8. 17.

(2017. 9. 20.)

2017. 10. 12.

(2017. 11. 14.)
10,513,0002017. 8. 17.

(2013년경)

5

-

-

창고 18㎡무단 증축,

임시창고 181㎡

무단 축조

2017. 7. 21.

(2017. 8. 24.)

2017. 9. 7.

(2017. 9. 29.)
1,249,0002017. 7. 21.

(2015년경)

6

A

□동
다가구주택 62.1㎡

무단 증축

2017. 7. 28.

(2017. 8. 31.)

2017. 9. 11.

(2017. 10. 9.)
5,244,0002017. 7. 28.

(2016년경)

7

-

-외 1필지
어린이집 41.02㎡

무단 증축

2017. 12. 5.

(2018. 1. 7.)

2018. 1. 16.

(2018. 2. 8.)
4,688,0002017. 12. 5.

(2016년경)

8

-

-
기타위락시설 33㎡

무단 증축
2017. 12. 7.
(2018. 1. 9.)

2018. 1. 16.
(2018. 2. 8.)

3,068,0002017. 12. 7.

(2014년경)

9

-

-
일반음식점 4㎡

무단 증축

2017. 8. 8.

(2017. 09. 10.)

2017. 9. 14.

(2017. 10. 11.)
164,0002017. 8. 8.

(2008년경)

10

-

-
단독주택 21.06㎡

무단 증축

2017. 8. 21.

(2017. 9. 22.)

2017. 9. 27.

(2017. 10. 22.)
912,0002017. 8. 21.

(2017년경)

11

- 외1명

-
단독주택 52.16㎡

무단 증축

2017. 12. 13.

(2018. 1. 15.)

2018. 1. 22.

(2018. 2. 18.)
2,978,0002017. 12. 13.

(2015년경)

12

-

-
제조업소 168.1㎡

무단 신축

2017. 12. 13.

(2018. 1. 15.)

2018. 1. 22.

(2018. 2. 18.)
4,652,0002017. 12. 13.

(1995년경)

13

-
-외 2필지

임시창고 27㎡
무단 축조

2017. 8. 17.
(2017. 9. 20.)

2017. 9. 29.
(2017. 10. 23.)

119,0002017. 8. 17.

(2016년경)

14

-

-
임시창고 18㎡

무단 축조
2017. 9. 29.

(2017. 11. 10.)
2017. 11. 17.
(2017. 12. 11.)

74,0002017. 9. 29.

(2017년경)



- 12 -

연번
허가

권자

｢건축법｣ 위반 현황 시정명령현황
이행강제금

미부과금액

(추정)

위반자

건축물소재지 위반내용
1차 시정명령

(시정기한)

2차 시정명령

(시정기한)
적발일

(위반시기)

15

아산시

-

-
단독주택 30.00㎡

무단 신축

2017. 7. 18.

(2017. 8. 18.)

2017. 8. 23.

(2017. 9. 13.)
1,276,0002017. 7. 13.

(2015년경)

16

-

-

근린생활시설 80.26㎡

무단 증축,

저온창고 13.50㎡ 무단 축조,

임시창고 18.00㎡ 무단 축조

2017. 8. 21.

(2017. 9. 22.)

2017. 10. 24.

(2017. 11. 30.)
7,507,0002017. 8. 21.

(2013년경)

17

-

-
단독주택 12.84㎡

무단 증축

2017. 8. 9.

(2017. 9. 11.)

2017. 9. 13.

(2017. 10. 16.)
432,0002017. 8. 7.

(2010년경)

18

-

○면 -
근린생활시설 24.00㎡

무단 증축

2017. 7. 21.

(2017. 8. 22.)

2017. 8. 24.

(2017. 9. 15.)
569,0002017. 7. 17.

(2009년경)

19

-
-외

4필지

동식물관련시설 및
단독주택 500.92㎡

무단 증축

2017. 8. 2.

(2017. 9. 4.)

2017. 9. 6.

(2017. 9. 29.)
1,554,0002017. 8. 1.

(2010년경)

20

-(주)

-외 2필지 공장 옹벽 615.00㎡ 무단 축조
2017. 11. 8.

(2017. 12. 12.)

2017. 12. 29.

(2018. 1. 29.)
5,848,0002017. 11. 6.

(2011년경)

21

- 외1명

○면 - 단독주택 88.00㎡ 무단 신축
2017. 11. 17.

(2017. 12. 18.)

2017. 12. 29.

(2018. 1. 29.)
5,431,0002017. 11. 6.

(2016년경)

22

-

○면 -

근린생활시설 25.00㎡

무단 증축,

저온창고 11.25㎡

무단 축조

2017. 11. 22.

(2017. 12. 22.)

2017. 12. 29.

(2018. 1. 29.)
482,0002017. 11. 3.

(2017년경)

23

-

-외 1필지

단독주택 130.00㎡

무단 증축,

동식물관련시설 130.40㎡
무단 증축,

저온창고 15.00㎡

무단 축조

2017. 12. 1.
(2018. 1. 2.)

2018. 1. 9.
(2018. 2. 8.)

10,311,0002017. 11. 24.
(2012년경)

24

-

-
근린생활시설 28.00㎡

무단 증축

2017. 8. 28.

(2017. 9. 29.)

2017. 10. 18.

(2017. 11. 17.)
798,0002017. 8. 14.

(2008년경)

25

-

○면 -
근린생활시설 31.02㎡

무단 신축

2017. 9. 1.

(2017. 10. 2.)

2017. 10. 18.

(2017. 11. 17.)
943,0002017. 8. 31.

(2013년경)

26

-(주)

-
임시 숙소, 창고,
사무실 123㎡

무단 축조

2017. 9. 28.

(2017. 10. 30.)

2017. 10. 31.

(2017. 12. 4.)
548,0002017. 9. 26.

(2017년경)

27

-(주)

-외 2필지
공장 330㎡무단 증축,

임시창고 591㎡

무단 축조

2017. 12. 19.
(2018. 1. 22.)

2018. 1. 26.
(2018. 2. 20.)

9,794,0002017. 12. 15.
(2017년경)

주: 1. 여러 차례 위반한 경우 최근 위반시기를 기준으로작성

2. 위반면적 합계 산정 시 신축 면적은 증축 면적에 포함
자료: 아산시 제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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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사 원
주 의 요 구

제 목 진입도로 설치를 위한 녹지점용허가 등 부적정

소 관 기 관 아산시

조 치 기 관 아산시

내 용

1. 업무 개요

아산시는 2017. 1. 10. 관내 △면 외 1필지에 근린생활시설 부지로의 진입도로

설치를 위한 녹지점용을 허가하는 등 2건의 녹지점용허가 업무와 2016. 12. 2. 관내

△면 외 2필지에 대한 근린생활시설 건축신고에 따른 협의 업무를 처리하였다.

2. 관계법령(판단기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도시공원·

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지침｣(2015. 8. 6. 국토교통부 훈령 제562호) 제4조 제2항

제2호 등에 따르면 건축법상 도로로 사용하기 위하여 녹지를 점용하고자 할 때에는

녹지점용을 허가할 수 없으나 이면도로가 이미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경우에는

도로 개설 전까지의 기간에 한해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 설치를 위한 녹지점용

허가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녹지점용허가는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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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도로 개설 전까지 사용할 수 있는 임시적인 진입도로 설치를

위한 허가이므로 향후 도로 개설 시 건축부지로의 진입도로 변경이 가능한지, 점용

으로 인해 녹지의 관리에 지장을 주지 않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녹지점용

허가를 하여야 했다.

한편 기존에 녹지점용허가를 받은 진입도로를 건축부지로의 진입도로로 이용하는

내용의 건축(변경)신고를 받고 ｢건축법｣ 제11조 제6항에 따른 협의 업무를 처리할

경우에는 기존에 녹지점용허가를 받은 진입도로를 이용함에 따른 문제가 없는지,

향후 도로 개설에 따른 건축 예정부지의 진입도로 변경이 가능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협의 업무를 처리하여야 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위 관서는 2016. 12. 27. B가 관내 △면 외 1필지에 근린생활시설(소매점)

부지로의 진입도로 설치를 위한 녹지점용허가(점용면적: 60㎡)를 신청한데 대한

업무와 2017. 7. 7. C이 관내 △면 외 3필지에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부지로의 진

입도로 설치를 위한 녹지점용허가9)(점용면적: 70㎡)를 신청한데 대한 업무를 처리하면

서, [그림]과 같이 B의 녹지점용허가 신청 건은 건축예정 부지와 도시관리계획으

로 결정만 되어 있고 아직 도로 개설이 되어 있지 않은 이면도로가 10m가량 떨어

져 있으며 그 사이에 다른 사람의 토지가 있어 향후 도로 개설 시 건축예정 부지로의

9) 2014.12. 26. D이 관내△면에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 신축을위하여위3필지에진입도로설치를위한녹지점용허

가(허가기간:2014.12.29.~2016.12.28.)를받은후일부 부지는매매를통해2016.1.28.C에게 소유권을이전하였는데녹

지점용허가기간이만료되자C이신규로녹지점용허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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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입도로 개설이 불가능하여 녹지점용허가 대상이 아닌데도 2017. 1. 10. 녹지점용

허가를 하였고, C의 녹지점용허가 신청 건은 신청 당시에 이미 건축물이 신축되어 있었

고 이면도로와 접하고 있으나 건축물로 인하여 진입도로 설치가 어려우므로 향후 도

로 개설 시 건축부지로의 진입도로 확보 조건 등을 부과하여야 하는데도 이에 대한 아

무런 조건을 부과하지 않은 채 2017. 9. 2. 녹지점용허가를 하였다.

[그림] 녹지점용허가 및 건축신고 협의 관련 건축물 배치도

주: C의 신청부지에는 건축물이 신축되어 있으나 B, D의 신청부지에 있는 건축물은 설계도면상 배치도로서

2018년 3월 감사일 현재 미착공 상태임

자료: 아산시 제출자료 재구성

또한 위 관서는 2016. 11. 25. D이 기존에 녹지점용허가(허가기간: 2014. 12.

29. ~ 2016. 12. 28.)를 받은 진입도로를 이용하는 내용으로 관내 △면 외 2필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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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근린생활시설 건축(변경)신고서(2개 동, 총대지면적: 542㎡)를 제출하자 ｢건축법

｣ 제11조 제6항에 따른 협의 업무를 처리하면서, [그림]과 같이 향후 도로 개설 시

건축물로 인하여 건축부지의 진입도로 설치가 어려우므로 건축물 배치 등을 변경하

여 진입도로를 확보하도록 하여야 하는데도 이에 대한 협의 의견을 제시하지 않은

채 대지내 조경계획에 대해서만 검토를 한후 2016. 12. 2. 협의 업무를 처리하였다.

그 결과 향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도로가 개설될 경우 녹지점용허가를 받아

임시로 사용하는 진입도로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건축부지로의 진출입을 할 수

없게 될 우려가 있다.

관계기관 의견 아산시는 감사결과를 받아들이면서, 잘못된 녹지점용허가를 취소

하거나 진출입로를확보하도록 조치하겠으며 앞으로 녹지점용허가 및 건축신고에 따른

협의 업무를 처리하면서 진입도로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아산시장은 앞으로 진입도로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하여 녹지점용

허가 및 건축신고에 따른 협의 업무를 잘못 처리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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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사 원
주 의 요 구

제 목 비시가화지역 토지적성평가 부적정

소 관 기 관 아산시

조 치 기 관 아산시

내 용

1. 업무 개요

아산시는 2015. 8. 7. 주식회사 □□ 외 3개 업체와 “아산시 도시관리계획 재정

비 수립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아산시 도시관리계획을 재정비하는 데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주거․상업․공업지역을 제외한 아산시 비시가화지역(243,604필지,

510,185,680㎡)에 대한 토지적성평가10)를 실시하였다.

2. 관계법령(판단기준)

｢토지의 적성평가에 관한 지침｣(2015. 8. 13. 국토교통부 훈령) 2-3-1.과 4-5.

등의 규정에 따르면 토지적성평가의 시행주체(지방자치단체장)는 보전적성 및 개발

적성 평가지표를 기준으로 평가대상 토지의 특성을 평가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검증기관”이라 한다)가 제시한 검증 의견을 반영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아산시는 토지적성평가 결과에 대하여 검증기관이 제시한 의견을 적정하게

10) 도시․군 관리계획의 수립․변경․입안 시 객관적인 기초자료를제공하기 위해 5년 주기로 개별 토지의 보전 및 개발 필요성

(적성)을 조사하여 “가”등급(보전적성이 강함)부터 “마”등급(개발적성이 강함)까지 총 5등급으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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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영하여 토지적성등급을 부여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아산시는 2016. 7. 28. 토지적성평가 용역을 수행하는 업체에 검증

기관의 의견을 반영하여 토지적성평가를 다시 수행하도록 과업지시를 한 후 2016년

8월에 위 용역업체가 검증기관의 의견11)과 다르게 아직 개설되지 않은 당진～천안 고속

도로의 아산～천안 구간(7.3㎞, 2022년 12월 준공 예정)을 포함하고, 문화재보호

구역 중 외암마을(국가민속문화재 제236호)을 정당한 면적인 196,251㎡보다

15,550㎡만큼 과다하게 반영한 토지적성평가 결과를 제출하였는데도 검증기관의

의견이 모두 적정하게 반영되었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하여 감사원 감사기간(2018. 2. 26.～3. 16.) 중 검증기관인 한국토지주택

공사의 도움을 받아 잘못 반영된 검증 의견을 적정하게 반영하여 토지적성등급을

재산정하고 당초에 부여한 등급과 비교한 결과 [표]와 같이 1,020필지(면적:

2,104,957㎡)의 보전 필요성이 정당한 등급보다 높게 평가되었고 1,109필지(면적:

1,711,402㎡)의 개발 필요성이 정당한 등급보다 높게 평가된 것으로 확인되어 이와

같이 잘못 부여된 토지적성등급이 아산시 도시관리계획에 반영될 우려12)가 있었다.

11)검증기관은 2016. 7. 28. 도로는 원칙적으로 준공된 시설을 적용하되 준공 전 사용을 개시한 도로는 지방자치단체의
판단에 따라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

12)아산시는 ｢토지의 적성평가에 관한 지침｣ 3-3-2.의 규정에 따라 2016. 9. 8. 아산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시
관리계획 입안구역 등급 적용기준’을 정하여 토지적성등급이 ‘가·나’ 등급인 경우 입안을 제한하고, ‘다’ 등급인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입안 여부를 결정하며, ‘라·마’ 등급인 경우에는 제한 없이 입안을 할 수 있도록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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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토지적성등급 오류 명세

(단위: 필지, ㎡)

보전적성과다 산정 개발적성과다 산정

당초 등급 정당한 등급 필지 수 면적 당초 등급 정당한 등급 필지 수 면적

가 나 193 622,502
나 가 52 169,395

나 다 390 828,732

다 나 421 904,473
다 라 313 503,051

라 다 636 637,534라 마 124 150,672

합 계 1,020 2,104,957 합 계 1,109 1,711,402

주: “가”등급에 가까울수록 보전적성(필요성)이 강하고 “마”등급에 가까울수록 개발적성(필요성)이 강함

자료: 아산시 제출자료

관계기관 의견 아산시는 감사결과를 받아들이면서, 토지적성등급이 잘못 부여된

필지에 대해서는 정당한 등급을 다시 부여하여 향후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 앞으로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할 때에는 검증기관의 의견을 적정하게

반영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아산시장은 토지적성등급이 잘못 부여된 2,129필지에 대하여 검증

기관의 의견을 적정하게 반영하여 정당한 등급을 부여하고, 앞으로 토지적성평가

결과에 대한 검증기관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토지적성등급을 잘못 부여하는

일이 없도록 토지적성평가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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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사 원
주 의 요 구

제 목 근무성적평정 업무 처리 부적정

소 관 기 관 아산시

조 치 기 관 아산시

내 용

1. 업무 개요

아산시는 2016년 5월 소속 직원의 2016년 상반기(평가대상기간: 2016. 1. 1.～4. 30.)

근무성적평정 업무를 처리하면서, 평정단위(실ㆍ국ㆍ사업소 등)별 서열명부를 종합

하여 전체직원의 직급별 순위(서열)ㆍ평정점을 정한 근무성적평정표를 작성하고,

이를 2016. 5. 31. 위 관서 근무성적평정위원회(이하 “근평위”라 한다)에 상정하여

확정한 후 인사행정정보시스템(이하 “인사랑”이라 한다)에 입력하고 이를 토대로 승진

임용 시 필요한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였다.

2.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9조 및 아산시의 “2016년 상반기 근무성정평정 계획(안)”

(2016. 4. 12. ▷과-5788) 등에 따르면 [그림]과 같이 아산시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

는 근평위는 근무성적의 평정자 및 확인자가 제출한 평정단위별 서열명부를 기초로

하여 근무성적평정표에 평정대상 공무원의 순위와 평정점을 심사ㆍ결정하여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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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근무성적 평정자 및 확인자가 제출한 평정단위별 서열명부의 순위는 변경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그림] 근무성적평정 절차

성과목표설정및

성과계획서작성 ➡
근무성적평정

➡
평정단위서열 결정

➡

▪전체서열조정

▪최종서열ㆍ평정등급

평정점결정 ➡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평정대상자 평정자 평정자ㆍ확인자 근무성적평정위원회 임용권자

자료: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재구성

따라서 아산시는 근무성적 평정자 및 확인자가 제출한 평정단위별 서열명부를

종합하여 전체직원의 직급별 순위(서열)ㆍ평정점을 정한 근무성적평정표(안)을 작성

하고 근평위에 상정하는 과정에서, 시장이나 근평위 위원장인 부시장이 특정인의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가 자신들이 원하는 순위가 되도록 하기 위해 평정자로 하여금

평정단위별 서열을 변경하도록 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2016년 5월 근무성적평정 업무가 시작되었을 때(정확한 날짜 모름)부터 당시

아산시 부시장 E(현 충청남도 ▽실장, 이하 “부시장”이라 한다)은 당시 아산시장 F(퇴

직, 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국 행정5급 G이 이번에 승진을 해야 하는데 승진 명

부 순위(당시 명부 순위 7번)가 뒤처져 있으니 G의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가 올라가

도록 근무성적을 평정할 것을 지시하자 이러한 내용을 아산시 근무성적평정 업무

담당부서인 ◁국 ▷과(이하 “▷과”라 한다)에 전달하였다.

이에 ▷과는 평정단위별 서열명부13)를 제출받아14) 각 평정단위의 행정 5급 서

13)◁국 행정5급의 경우 ◇과 H이 1위, ♤과 G이 2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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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에 따라 아산시 전체 행정 5급의 근무성적평정 순위를 작성하면서, 각 평정대상자에

게 평정점수를 부여하였을 때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가 어떻게 산출되는지 엑셀 프

로그램으로 시뮬레이션하는 방법을 통해 G에게 2016년 상반기 전체 행정 5급 근무성

적평정 순위 2위15)를 부여하여 G의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가 6위16)가 되는 근무성

적평정안을 만들었으며, 근무성적평정위원회의 서면심의(2016. 5. 31.) 1주일 내지

10일 전 무렵에 부시장에게 보고하였다.

그런데 2016. 5. 30. 오후(16시 49분 이후) 근평위 위원장인 부시장은 시장이

G의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가 더 올라가도록 ◁국17)의 행정5급 평정단위별 서열

을 변경하도록 지시하자 이러한 내용을 ▷과에 전달하였으며, 이에 ▷과는 ◁국의

평정단위별 평정자인 ◁국장에게 시장ㆍ부시장의 지시사항을 전달하였고, ◁국장은

당초 국 서열 2위였던 G을 1위로, 1위였던 H을 2위로 변경하였다.

이에 따라 ▷과는 G에게 2016년 상반기 전체 행정5급 근무성적평정 순위 1위18)

를 부여하여 G의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가 3위19)가 되는 근무성적평정안을 만들어 시

장ㆍ부시장의 확인을 거쳐 2016. 5. 31. 근평위 위원들의 서명을 받은 후 승진후보

자 명부 작성권자인 시장의 최종 결재를 받았다.

14)아산시 각 부서의 평정자ㆍ확인자는평정을 실시한 후 평정단위별서열명부를 2016. 5. 9.까지 작성하여 인사랑에 입력

하였으며, ▷과는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11조에 따라 2016. 5. 18.부터 같은 해 5. 19.까지 근무성적평정결과를 대

상 직원에게 공개하고 이의신청을받았고(이의신청자는없었음), 각 부서는 평정단위별서열명부를 2016. 5. 23.까지 제

출하였음

15)◁국 ◇과 H이 전체 1위(평정단위별서열을 변경할 수 없어 G이 1위가 되는 근무성정평정안을만들 수 없었음)

16)H은 전체 2위

17)평정자: ◁국장, 확인자: 부시장

18)H은 21위

19)H은 4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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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당초 근무성적 평정자 및 확인자가 근평위에 제출한 평정단위별 서열

명부의 순위와 다르게 평정점이 확정되고 승진후보자 명부가 작성되어 근무성적평정

업무의 공정성이 저해되었다.

관계기관 의견 아산시는 감사결과를 받아들이면서, 앞으로 근무성적평정 업무에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근무성적평정업무 관련자에 대한

철저한 연찬을 통해 이 건과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

하였다.

조치할 사항 아산시장은 앞으로 근무성적평정 업무 처리 시 평정단위별 서열

명부가 제출ㆍ종합된 이후 평정단위별 서열을 변경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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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사 원
주 의 요 구

제 목 승진임용을 위한 결원 수 과다 산정

소 관 기 관 아산시

조 치 기 관 아산시

내 용

1. 업무 개요

아산시는 ｢지방공무원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4급 및 5급 결원을 보충하기

위해 4급․5급 결원을 산정하여 승진임용을 하고 있다.

2.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공무원법｣ 제39조 제3항,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0조 제1항, 제35조 제2항 및

제3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르면 4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은 임용하고자 하는 실제

결원 수에 따라 임용하도록 되어 있고, 5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은 승진 예정인원을

대상으로 하되 승진 예정인원은 결원과 퇴직직원의 합에서 신규임용 예정인원을

제외하는 방식으로 산정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공무원의 사고(질병, 징계 등)가 있을 때 사고가 생긴 직위는 직무대리를

지정하여 업무를 대신 수행하도록 할 수 있으나, 정․현원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으므로

이는 결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아산시는 4급 또는 5급 승진임용을 위한 결원 수를 산정할 때에는 정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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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중인 직원을 결원에 포함하거나 직무대리로 지정할 직위를 결원 수에 포함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아산시는 2015. 6. 29. 4급 승진심사 대상자 심의를 위하여 4급 결원을 산정

하면서 정당한 결원 수는 2015년 6월 명예 퇴직하는 2명(행정 4급 I, 기술 4급 J)인데도,

2015. 4. 6.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아 정직기간 중에 있는 전 보건소장 행정 4

급 K을 결원에 포함하여 4급 결원 1명을 과다하게 산정하였고, 같은 날 인사위원

회 심의를 거쳐 행정 5급 L 등 총 3명을 승진 의결하였다.

또한, 위 관서는 2016. 12. 26. 4급 이하 승진심사 대상자 심의를 위하여 5급 결원을

산정하면서 실제 결원이 7명인데도 5급이 아닌 6급을 직무대리로 지정하는 직위20) 1개를

행정직렬5급 결원 수에 포함하여 8명으로 5급 결원을 1명 과다하게 산정하였고, 같은 해

12. 28.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행정 6급 M 등 총 8명을 승진 의결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아산시는 감사결과를 받아들이면서, 앞으로 철저한 업무연찬을

통하여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아산시장은 앞으로 4급 및 5급 승진임용을 위한 결원 수를 과다

산정하여 승진예정자로 의결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등 인사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20)아산시는 2007년부터 2018년 2월까지 ♡실장을 5급 직위로 운영하면서 5급 총정원을 초과하지 않기 위해 5
급 직위인 읍·면·동장 직위 중 1개를 5급이 아닌 6급이 직무대리토록 하였으며, 직무대리하던 6급이 5급

으로 승진임용되어 결원이 발생하면 이를 5급 결원에 포함하여 승진심사 및 의결하였음


